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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    목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03(2019. 3.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87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 확정결

과에 따라 급여정지 시행여부를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드리

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개요

제약사 행정처분내용 비고

동아에스티(주)

○ 급여정지 2개월 

: 헵세비어정 10mg 등 87품목

○ 정지기간 :

2019.6.15.~8.14.

○ 유예기간 3개월 설정

-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

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

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요양급여 재 적용일

- 2019.8.15.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붙임: 급여정지 87품목.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